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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위험성평가제도
–우리나라에서의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문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박 두 용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탐색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새로운정책대안을모색하는이유

는그것이만들어낼귀결의 조합이산업안전보건정책의궁

극적인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기때문일것

이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의 상황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재의 정책

과 제도로는 산재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서출발한다고볼수있다.

현재의상황이새로운정책과제도를탐색해야하는상황

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의

근거는다름아닌재해율이떨어지지않고답보상태를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이후 재해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여

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정책과 제도의 실패라

고보아야한다. 설령재해율이증가한원인을설명할수있

다고 하더라도 정책과 제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없다.

글싣는순서

1⃞위험성평가제도란무엇인가?

2⃞위험성평가제도의도입배경

–정책적관점

3⃞위험성평가제도의도입배경

–경영관리적관점

4⃞위험성평가제도의도입배경

–노사참여적관점

5⃞위험과위험관리

–4R & 4W

6⃞위험과위험관리

–축이론과폭이론

7⃞위험과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위험의 4단계

8⃞위험성평가방법

9⃞위험성평가방법

–통계적기법

[10]외국의위험성평가제도

–EU directive 89/391/EEC

[11] 외국의위험성평가제도

–유럽각국의위험성평가제도

[12]우리나라의위험성평가제도

위험성평가제도 14



그렇다고해서곧바로위험성평가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필

요가 자동적으로 해결을 공급하지도 않는다. 정책결정은 논리적인 공식

(logical formula)이 없기 때문이다. 본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종합하여가장그럴듯한(plausible) 가설을만들어내고사회구성원들

의암묵적동의를받아채택해나가는것이다. 

정책은그사회의특수성에따라독특한것도있지만기본적으로미리그

결과를정확히예측하기어렵다는점에서특수하고독특한정책은그만큼불

확실성이 커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책의 기본 요건으로 보편성, 타당성

그리고정당성을가져야한다고한다. 그래야새로운정책이실패할확률을

낮출수있기때문이다. 정책의실패는달성해야할목적을달성하지못함으

로써사회에부담을줄뿐만아니라정책이나제도자체가사회에부담을주

기때문에정책적실패는사회에이중부담을준다. 따라서새로운정책이나

제도의도입은늘신중해야한다. 사회가기본적으로보수적인이유가여기

에있다. 

모든정책은그결과를알기전에결정해야하므로필연적으로‘가설적’일

수밖에없다. 시행해보기전까지는선험적으로옳은것으로단정짓기어렵

다. 새로운정책과제도를모색하는데있어서시범사업을실시하거나외국의

제도를탐색해보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위험성평가제도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유럽의거의모든국가가짧게는

10여년동안길게는 30여년간산업안전보건의기본적인정책과제도로채

택하여타당성과정당성그리고효과성이어느정도입증되었으며, 방법론도

이미확실하게자리잡은대표적인정책이자제도의하나이다. 최근에는일

본과싱가포르등아시아국가에서도그정책적원리를전면또는부분적으

로도입한것으로볼때가장보편적인산업안전보건정책과제도라고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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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서의 위험성평가제도

우리나라에위험성평가제도를도입하는문제는간단하지가않다. 이연재

시리즈를게재하면서누누이강조했지만여기에서말하는위험성평가제도는

단순한기법을말하는것이아니라하나의철학이자원리이며, 동시에방법

론을말하는것이기때문이다. 

위험성평가제도가 단순한 기법이나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면 정책적 대

안이라고할수도없거니와거창하게정책이나제도적차원으로이야기하지

도않을것이다. 정책이란사회가하나의체제로기능하도록하는원리를말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이니 의료정책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

보건정책도마찬가지이다. 산업안전보건정책이라고한다면적어도우리나

라사회에서일하는사람들의안전과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전략적의미를

가지는체계적원리를갖는것이어야한다. 

그런전략적의미나원리가전제되지않은채, 기법의하나로써위험성평

가제도를말하게되면기껏해야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령에한줄을추가하

거나고시또는기술기준하나를추가하는것에지나지않을것이다.

특히 위험성평가제도는 정책적 방향과 원리를 전환시키려는 의지의 상태

에서도입한다면기존의정책들과상호충돌을일으키거나모순에빠지는결

과를초래할수도있다. 왜냐하면여기에서말하는새로운위험성평가제도란

단순한기법이나방법이아니라위험을보는관점과위험을관리하는관점에

대한일대전환을의미하기때문이다. 기존의안전관리방식이전문가에의

한기술적접근위주였다면새로운위험성평가제도는위험을생산하는자와

위험과함께일하는자를중심으로하고있어기본적인접근방식에서차이를

보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위험성평가를단순한기법이나방법으로보

게되면기존의체계와충돌하거나모순이일어날수있으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헛바퀴가돌게될가능성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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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질문

우리가전세계적인추세로보이는위험성평가제도를고찰하는이유는우

리나라에도이러한제도를도입할것인가에대한타당성이나방법론을살펴

보기위해서일것이다. 이러한논의는다음과같은몇가지질문에답을해

보는것으로논의를대신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위험성평가제도가도입되어있는가?

•우리나라에도(유럽에서 말하는일반적) 위험성평가제도를도입해야할까?

•우리나라에위험성평가제도를도입할수있을까?

•도입한다면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

•언제쯤도입될수있을까?

우리나라에 위험성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나라에 유럽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험성평가제

도는우리나라에제도적으로도입되어있지않다고본다. 아마이점에대해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KOSHA 18001에도 위험성 평가 항목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의하위규정에도곳곳에위험성평가에대한규정과방

법이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험성평가제도가도입되어있

지않다고딱잘라말할수있겠느냐하는것은논란의여지가있을것이다. 

그러나위험성평가제도의근본적인취지가산업안전보건법에서사업주의

의무를기본적으로자기의책임하에있는작업장에대하여①발생할수있

는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② 그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③ 초과위험에대해서는적절한조치를취하고, ④ 이러한사실을근로자에

게알려주도록하는것으로한다는점에서아직우리나라에는위험성평가제

도가도입되어있는것으로보기어렵다.

특히위험성평가제도에서는사업주를어떻게볼것인가하는문제를중요하

게보는데그기본적인관점은‘위험을생산하는자’와‘작업장에대한통제권

을가지는자’이다. 이것은우리나라에서근로자를사용하는자, 즉근로자를

고용하고임금을지급하는자를사업주로보는관점과큰차이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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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면 개편한 산

업안전보건법(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2006)에서의무부

과자를다음과같이8개로세분하여명확히한것에서도잘드러난다. 

※ 2006년에개정된싱가포르의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부과자

1. Employer (고용주)：Any person who employs another person to

perform work under a contract of service.

2. Principal (파견사업주 또는 하도급자)：Any person who engages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to supply labour or perform work

under some arrangement other than a contract of service.

3. Occupier (공장장, 현장소장)：In workplaces, registered as a

factory, the occupier is the person who is the holder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factory permit. In all other workplaces,

the occupier is the person who has control of the premises

regardless of whether he is the owner of those premises. 

4. Contractor (협력업체)：Any person engaged by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under a contract for service for the supply of labour

or conduct of work at the workplace.

5.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자 또는 공급자)：Any person who

manufactures or supplies machinery, equipment or hazardous

substances used at work in the workplace.

6. Erector Or Installer (설비자 또는 설치자)：Any person who installs

or erects machinery, equipment, the building itself or any item for

use in the workplace.

7. Worker(근로자)：Any person at work, including an employee, i.e.

one employed under a contract of service, volunteer or any other

person training or working under the employer such as an

industrial attachment student.

8. Self-Employed Person (자영업자)：Any person who works but is

not under a contract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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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OSHA에서는 사업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작업장의위험에대하여각각에해당하는사업주에대한의무를부과하고이에

대한위반시해당사업주에대해처벌을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부과 대상자인 사

업주는위험의생산, 유통, 관리라는측면보다는단순히근로기준법상의사업주

에의제하여근로자에대한임금지급관계자로서의사업주개념을가지고있다. 

또한 의무부과내용도산업안전보건법령에사전에명시된사항만지키면되

는것으로되어있어, 포괄적인위험성평가개념을적용시키기는어렵다. 포괄

적인 위험성 평가의무란 사전에 명령통제형으로 규정된 규제방식이 아니라 사

업주가상식적이고합리적인수준에서자기가통제, 관할하는작업장과근로자

에대한위험요인을파악하고관리하는책임을다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고

30 | 

The Creating Employer (위험을 야기한 사업주)：The employer that

caused a hazardous condition that violates an OSHA standard.

The Exposing Employer (위험에 노출시키는 사업주)：An employer

whose own employees are exposed to the hazard. See Chapter III,

section (C) (1)(b) for a discussion of what constitutes exposure.

The Correcting Employer (개선책임이 있는 사업주)：An employer

who is engaged in a common undertaking, on the same worksite, as

the exposing employer and is responsible for correcting a hazard.

This usually occurs where an employer is given the responsibility of

installing and/or maintaining particular safety/health equipment or

devices.

The Controlling Employer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주)：An

employer who has general supervisory authority over the worksite,

including the power to correct safety and health violations itself or require

others to correct them. Control can be established by contract or, in the

absence of explicit contractual provisions, by the exercise of control in

practice. Descriptions and examples of different kinds of controlling

employers are give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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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그러한의무를다했는가에대해사업주가입증을해야하는시

스템이다. 즉, 사업주는합리적인수준에서자기사업장에위험을잘관리했

다는것을항상보여줄수있도록해야한다. 정부의감독에대해이러한방

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를극명하게보여주는것이 2006년싱가포르의새로운산업안전보건법

을소개한싱가포르당국의해설지침에나타난다음과같은문구이다.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사업주(위의 박스내용

참조)는 각각 관련법규를 준수했다는 것, 관련 지침이나 기술기준을 준수했

다는것, 특별한법령이나규정이명시된것이없는사항에대해서는합리적

인예방조치나실천을다했다는것, 어떤사고나위반사항이있다면그것이

사업주로서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사업주가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법 원칙은 사업주가(또는 피의자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기소자(검사나감독관)가입증해야한다는점에서위와같은점은사실상혁

명적인발상이다. (혁명적이라고해서최근갑자기나타난것은아니고이것

이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오랫동안논의되어온위험성평가제도의기본적인

원리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면제권의

제한이다.

The Commissioner may prosecute any offender for violation under

the Act. If you are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the Act, it is

your duty to show to the courts that: 

•you complied with the Act and/or its relevant subsidiary legislation; 

•or you complied with the relevant approved code of practice or

guidelines; 

•or you took reasonable precautions and exercised due diligence

where there was no specific legislation or guidelines; 

•or the offence was due to causes beyond your control, i.e. it was not

reasonably practicable to prevent the contravention o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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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에는 일부 위험성 평가기법이 여기 저기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위험성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유럽에서말하는일반적) 위험성평가제도를도입해야할까?

이에대한대답은이제독자의판단에맡기고자한다.

우리나라에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이질문은이렇게하는것이맞을지도모르겠다. “우리나라에도위험성평가제

도가도입될수있을까?”또는“도입될까?”

왜냐하면위험성평가제도라고하는방식은현재와같이사업주를근로관계에

서보는방식에서위험을생산하고분배하고관할하고통제하는입장으로전환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노동관계나 노동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런 개념이

쉽게도입될수있을지는그렇게간단하게판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달려있는데

현재와같은정부구조에서이러한방식으로의산안법개정이가능할지는좀더

두고봐야할것같다. 

도입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위험성평가제도를도입하고자한다면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을전면개

정해야 할 것이다. 전면개정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기존

의법을폐기하고새롭게법을만들어야할것으로본다. 

언제쯤 도입될 수 있을까?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을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차원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없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위험성평가제도의도입은아직논의조차시작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될지, 도입된다면 언제

쯤도입될지예측하기란매우어렵다. 

32 | 



2007년 07월 | 33

다소 생뚱맞은 결론을 내린다면 아마도 산업안전보건청(또는 직업안전보건

청)이생긴다면그때쯤위험성평가를기반으로하는새로운산업안전보건규제

원리가 도입되고 이러한 기제를 담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우

리나라에도 위험성평가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2020년쯤되지않을까하는근거없는추측을하면서그동안위험성평가제도

시리즈를연재해준산업보건지와글을읽어주신독자들에게감사드리며연재

를마치고자한다.


